
1 산 총 칙

제1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산총액

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 :천원)

회 계 별 세입․세출 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계 5,576,921,767 557,692,177

일 반 회 계 4,742,985,000 474,298,500

특 별 회 계 833,936,767 83,393,677

기 타 특 별 회 계 491,412,767 49,141,277

의 료 여 기 운 382,304,685 38,230,468

치 수 사 업 31,932,835 3,193,284

경 북 도 립 학 운 9,110,000 911,000

역 교 통 시 설 3,417,609 341,761

원자력발 지역개발세 64,647,638 6,464,764

공 기 업 특 별 회 계 342,524,000 34,252,400

지역 개 발 기 운 342,524,000 34,252,400

제2조 세입․세출 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 산”과 같다.

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비비는 25,561,000천원으로 한다.


